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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18.(금) 조간 >

/   배포 2025. 4. 17.(목) 08:30

㈜포스코 및 포스코홀딩스㈜의
 친환경 표방 광고 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포스코 및 포스코홀딩스㈜

(이하 ‘포스코’)가 ‘이노빌트(이하 ‘INNOVILT’)’ 인증을 받은 제품을 친환경 

제품, 친환경 강건재라고 광고한 행위와 ‘INNOVILT’, ‘이 오포포스’(이하 

‘e Autopos’) 및 ‘그린어블’(이하 ‘Greenable’)을 친환경 상표(이하 ‘브랜드’)

라고 광고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포스코는 자사 누리집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해 ① ‘INNOVILT’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광고하면서 친환경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이 제품을 

‘친환경 강건재’ 라는 문구로 광고하였다. 또한, 포스코는 ② ‘INNOVILT’, 

‘e Autopos’ 및 ‘Greenable’ (이하 ‘이 사건 3가지 브랜드’로 통칭)을 친환경 관련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달리 환경에 이바지하는 브랜드를 

보유 및 운영하는 것처럼 ‘3대 친환경 브랜드’ 라는 문구로 광고하였다**.

 * ‘INNOVILT’ 인증이란 포스코 강재를 건축용 강건재로 가공하는 고객사의 제품이 심사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포스코가 해당 제품에 대하여 ‘이노빌트’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인데, 동 심사 기준에서 친환경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아 ‘INNOVILT’ 인증을 받은 강건재가 곧바로 친환경 제품이라 보기 어렵다.

** ‘e Autopos’와 ‘Greenable’의 경우 각각 전기차 및 풍력에너지 설비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철강재를 분류한 전략 브랜드일 뿐, 두 브랜드에만 사용되는 강재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포스코의 이와 같은 행위는 환경에 이바지하는 별도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의 방법으로 사업자 자신을 홍보한 행위로, 이 사건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친환경’ 등의 포괄적 용어를 통해 ① ‘INNOVILT’ 강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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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강재라고 실제와는 다르게 왜곡되어 인식될 수 있고, ② 이 사건 3가지 

브랜드가 환경적 효능이 개선된 상품을 제공하는 브랜드인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어, 건축용 강재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하였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는 친환경 관련 

거짓·과장 광고 행위에 대하여 조치를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가 활성화

되도록 친환경 관련 광고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붙임> ㈜포스코 및 포스코홀딩스㈜의 부당한 광고행위 건 세부 내용

담당 부서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책임자 소  장 김현철 (053-230-6301)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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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포스코 및 포스코홀딩스㈜의 부당한 광고행위 건 세부 내용

1  기초 사실     

□ (‘Greenate’운영체계) 포스코는 2022년 11월 탄소 중립 마스터

브랜드‘Greenate’(이하 ‘그리닛’)을 출시하고,

 ㅇ ‘이노빌트’,‘이 오토포스’및‘그린어블’3가지 브랜드를

‘Greenate STEEL’(저탄소 철강제품)의 하위 카테고리로 배치하였다.

<표 1> 그리닛 브랜드 운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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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이노빌트’) 포스코는 자사 강재를 건축용 강건재로 가공하는 

고객사의 제품이 심사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제품에‘이노빌트’라는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표 2>  이노빌트 심사 기준

 ㅇ (‘이 오토포스’와‘그린어블’)‘이 오토포스’는 친환경 자동차용 

강재 브랜드이며, ‘그린어블’은 친환경 에너지용 강재 브랜드이다.

    * 전기차 및 풍력 에너지 설비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철강재를 분류한 전략 브랜드에 

불과하고, 실제로 두 브랜드에만 사용되는 강재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노빌트 선정 평가점수 산출방식 기술성 점수의 산출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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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이 사건 3가지 브랜드 운영구조

분류
출시일

운영구조
브랜드명 의미

이노빌트
(INNOVILT)

2019. 11. 12.
포스코 강재를 구매하여 건설용 자재를 생산하는 고객사 

중에서 포스코가 제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고객사에게 

‘이노빌트 협력사(INNOVILT Alliance)’ 라는 의미로 INNOVILT를 

강건재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해주고 고객사와 

공동마케팅을 진행함

혁신(Innovation), 
가치(Value), 
건설(Built)의 

합성어

이 
오토포스

(e Autopos)

2021. 1. 27.
전기차·수소차 등 비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을 하는 고객사가 

필요로 하는 강재(차체·샤시용 고장력 강판, 배터리팩 전용 

강재 등)를 공급하고 이를 구매하는 고객사들에게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의미로 브랜드화한 것임

eco-friendly(친환경), 
electrified 

AUTOmotive 
solution of 

POSco(전동화솔루션)

그린어블

(Greenable)

2021. 10. 1.
풍력, 태양광 등의 친환경에너지 생산 설비를 제조하는 

고객사에게 철강 제품을 공급하고 해당 강재를 구매하는 

고객사에 대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의미로 브랜드화 

한 것임

친환경(Green)과 
‘가능하게 하다’를 
뜻하는 ‘Enable’의 

합성어

2  법 위반 내용

가.‘이노빌트’인증 제품을 친환경 제품, 친환경 강건재로 광고한 행위

<행위사실>

□ 포스코는 ‘이노빌트’인증 제품을 ‘친환경 제품’,‘친환경 강건재 

프리미엄 브랜드’ 등으로 광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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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포스코 보도자료와 관련 기사

포스코 보도자료(20. 7. 27. 및 21. 8. 11.) 보도자료에 기반한 기사 

포스코 보도자료(21. 10. 1.) 보도자료에 기반한 기사

<표 5> 포스코 이노빌트 전용 누리집(`22년 6월 ∼`24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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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포스코 이노빌트 유튜브 홍보 영상(`19년 11월 ∼`24년 4월)

* 해당 영상에는 철강 자체의 친환경성이나 이노빌트 인증 제품 자체의 친환경성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원 절약 

수치가 포함되어 있다.

<거짓, 과장성>

□ ‘이노빌트’심사 기준*에서 친환경성이 중요한 고려 요소가 아니므로

‘이노빌트’제품이 친환경 제품이라고 보기 어렵다. 

  *  ‘이노빌트’ 심사 기준에 따르면, 총점 100점 중 친환경성과 관련된 직접적인 점수는 ‘녹색

기술 인증’에 해당하는 2점에 불과하다.

<소비자 오인 가능성>

□ ‘친환경’ 등의 포괄적 용어로 인하여 소비자 및 고객사들은‘이노빌트’

인증 제품을 친환경 강재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

<공정거래저해성>

□ 강화되는 환경규제와 소비자의 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 등을 고려하면, 

친환경 제품 인증 여부는 고객사의 강재 구매결정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ㅇ 이 사건 친환경 광고는 관련 시장인 건축용 강재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 포스코 역시 이노빌트 인증이 고객사 유인의 효과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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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이노빌트 인증 부여의 효과

나. 이 사건 3가지 브랜드를 친환경 브랜드로 광고한 행위

<행위사실>

□ 포스코는 이 사건 3가지 브랜드를 친환경 브랜드라고 광고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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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포스코 보도자료와 뉴스룸 및 관련 기사

포스코 보도자료(21.10.01.) 보도자료에 기반한 기사 

포스코 보도자료(21.11.09.) 보도자료에 기반한 기사 

포스코 보도자료와 뉴스룸 보도자료에 기반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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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포스코 누리집 제품소개란 (`22년 4월 ∼`24년 4월)

<표 삽입을 위한 여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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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포스코 그리닛 누리집(`23년 3월 ∼`24년 4월)

<표 11> 포스코 뉴스룸 자료와 관련기사

포스코 뉴스룸(2023. 6. 16.) 보도자료 등에 기반한 기사

<거짓, 과장성>

□ 포스코는 이 사건 3가지 브랜드를 환경적 효능이 개선된 상품을 보

유하고 있는 브랜드인 것처럼 거짓으로 홍보하였다.

  ㅇ 포스코는 구체적인 실증자료 없이 고급 철강재는 내구성이 강하므로 

오래 사용할 수 있고, 경량화된 철강재는 연료비 절감을 통해 환경 

보호에 기여한다는 일반적인 전제하에 이 사건 브랜드를 친환경 

브랜드로 홍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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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이 오토포스’와‘그린어블’의 경우, 각 브랜드의 강재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표 12> ‘이 오토포스’ 와 ‘그린어블’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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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고객의 사용·폐기 과정에서 이 사건 3가지 브랜드 관련 강재가 

직접적으로 탄소 배출 감축에 기여한다는 점이 실증되지 않았다.

<표 13>  포스코 마케팅본부가 작성(`23. 3. 6.)한 ‘포스코 저탄소제품 정의 및 현황’

 

<소비자 오인 가능성>

□ 고객사 및 소비자들은 이 사건 3가지 브랜드가 환경적 효능이 개선된 

상품을 제공하는 브랜드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

<공정거래저해성>

□ 친환경 브랜드 제품 여부는 고객사의 강재 구매 결정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ㅇ 이 사건 친환경 브랜드 광고는 관련 시장인 건축용 강재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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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조 및 조치내용

□ (적용법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조치내용) 공정위는 포스코의 친환경 표방 광고 행위에 대하여 표시

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금지

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4  의의 및 향후 계획

□ 이번 조치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는 친환경 관련 

거짓·과장 광고 행위에 대하여 조치를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앞으로도 공정위는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가 

활성화되도록 친환경 관련 광고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  ㈜포스코 및 포스코홀딩스㈜ 일반현황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
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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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포스코 및 포스코홀딩스㈜ 일반현황

구분 연도 자본금 자산총액 매출액 당기순이익 설립일

포스코
2022 482,403 44,549,915 35,152,358 503,076

2022. 3. 1.
2023 482,403 45,825,529 38,971,567 1,179,665

포스코
홀딩스

2021 482,403 64,242,759 39,920,201 5,181,227

1968. 3. 25.2022 482,403 51,149,119 8,589,819 △467,852

2023 482,403 51,646,198 1,454,079 799,578

(기준: 각 회계연도 말, 단위: 백만 원)


